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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 후 3년간(‘15.3.30.이전 퇴직자는 2년간)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

의 업무와 

밀접한 관련이 있는 "취업제한기관"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할 수 없습니다.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

고자 하

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“취업제한여부 확인” 또는 “취업승인”을 받아야 하고, 

ㅇ 또한,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(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)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

제외하고

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, 

ㅇ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위반하게 하거나 지

위 또는 

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

립니다.

* 의무면제자는 1차 의무면제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 대상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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